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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 설) 

 

 

 

 

 

 

 

 

 

 

 

 

 

 

 

 

 

 

(신 설) 

제 39 조의 2(이사회의 결의사항) 

다음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그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보수결정에 따른 

이사의 보수 및 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이사회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납입자본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회사의 계속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합병에 관한 사항 

 11.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법령, 시행령 등 법률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15. 기타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5. 06. 23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2 항에 

의거, 이사회 심의 · 

의결사항을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화 

 

 

 

 

 


